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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□ 세부유형 : 겹보임(복시)
              

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

1. 장애정도 심사용 
진단서

- 마비사시 혹은 제한사시로 인한 프리즘 고정 전 사시각 정도 

및 진단소견 기재

2. 소견서 - 시각장애용 소견서(규정서식 사용)

3. 검사결과지
- 공인된 동적 복시시야검사, 사시각 검사 제출

  ※ 필요시 Hess Screen 및 안구 운동사진 제출

4. 진료기록지

- 주요 경과기록지 및 퇴원요약지 

 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것으로 제출

※ [원인상병(진단명), 치료경과,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, 

기간이 부족한 경우 보유한 만큼 모두 제출함]

※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

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·제출하셔야 합니다.

[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 의사] 

  -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, 겹보임(복시)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

전문의 

   

  - 두 눈의 중심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(복시)이 있는 사람

최저 장애정도 기준


